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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 천  지  방  법 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2고단633  도로교통법위반
피  고  인 김동준 (550515-0000000),  0000

주거  김포시 000 0000 0, 000-000
등록기준지  00 000 000 000 000

검       사 이00(기소), 황00(공판)
판 결 선 고 2022. 8. 25.
  

주       문

피고인은 무죄.
  

이       유

1. 공소사실
  피고인은 2017. 12. 31. 21:42경 숭의동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.
2. 판단
  증거목록 순번 10의 위반사실통지서에 의하면,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무단횡단이 
이루어진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. 또한 위 위반사실통지서를 작성한 
단속 경찰관인 증인 김00의 증언에 의하더라도, 위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단속 내용 
및 일시, 장소 등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함이 인정될 뿐이고, 과거 교통법규를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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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한 자가 아니거나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사실이 전
혀 없다는 위 증인의 일반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
으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.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로 횡단시
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
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.
3. 결론
  그렇다면,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
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,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
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. 
  

      판사      정00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